
붙임  세관장확인 요건 비대상 신고 시스템 개선 화면(예시)

□ 수입 신고인 비대상 신고 화면

ㅇ현행

 ㅇ개선

□ NO 법령부호 사유부호 상세사유부호 상세사유(추가입력)

□ 1
[8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A] 요건비대상

A0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2조,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음)
A0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A0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 기구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B] 요건면제대상

B0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별표 9 제1호 가목)에 따른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C] 요건확인생략대상
C02(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Z] 기타



□ 수출 신고인 비대상 신고 화면

ㅇ현행 

ㅇ개선

□ 규격일련번호 품목식별부호 서류구분 법령코드 수출요건번호 발급일자 발급서류명 법령적용여부 비대상 상세사유
비대상 상세사유

(추가 입력)

[57] 
문화재보호법

[1]요건비대상

1-1(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음)

[2]요건면제대상

[3]대상

[4]요건확인생략대상

4-1(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
조에 따른 수출승인면제물품)

[9]기타
9-1(기타 세관장확인 수출요건 

비대상 등 사유를 기재)


